
의안번호 제709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2025년도 과학인재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709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개요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재)충북과학

기술혁신원

o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o 북·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

951,000 o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o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재)충북인재

평생교육

진흥원

o 지역인재 육성 및 우수인재 장학

사업,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

운영 출연금 지원 필요

o 글로벌인재 양성 및 도내 유학생 

지원 등 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2,851,395 o｢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o｢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제8조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유희남 김영옥 우철원 8413

기 관 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고근석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 기관규모 : 1단 2본부 1부 2센터

○ 주된사업 : 지역 과학기술 진흥,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기획ㆍ육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951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R&D 인력 인건비 ʼ25.1.~12. 530 551 551 - 551 -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ʼ25.1.~12. 200 200 640 - 200 440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ʼ25.1.~12. 200 200 500 - 200 300 -

  ※ 시군비는 재단으로 직접 지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 북·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산업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국비 사업 
다수 확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석ㆍ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및 혁신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특히,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및 탄소중립 실현, 
과학기술 확대 보급, 북·남부권 혁신성장 지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림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발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본 기관은 ’03년 7월 설립 후, 지역 주도 과학기술 진흥 정책 수립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ㆍ증강(AR) 현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기획ㆍ육성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 ’20년 6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기존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고 조직개편을 감행하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기관 혁신을 위해 노력

○ 또한, ’23년 신규사업 확보(30,127백만원) 등 지속적인 중대형 국책과제 

수주를 위한 석ㆍ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사업 확보 

여건 조성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 도모 

  ○ 특히,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북・남부권에 혁신지원센터 운영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AI 제조기반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확대 보급 

등을 통한 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도비 출연 필요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 연구개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액

2024
예산액(최종)

(C)

2025 예산안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석박사급 R&D인력 인건비 515 530 551 551 - 21

부가세 환급금 89 - - - -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200 200 200 200 -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200 200 200 200 - -
  

 



-②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근거

법률 
① 민법 제32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조례
③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10-0800

홈페이지: www.cbist.or.kr

주요연혁

∘’03. 7.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04. 1. :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07.12. :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18.10. :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20. 6.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명칭 변경
∘’21.12. :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
∘’22. 3.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23. 1. : 선도연구개발지원단 선정
∘’23. 3.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개소
∘’23. 6. : 산업디지털전환 지역거점기관 지정
∘’24. 5.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선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ʼ24. 9월현원기준)

계 정규직 정원 외

111명 73명 38명

임   원
(ʼ24.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정○○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상임이사 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024.1.1.~2025.12.31.(2년)
비상임이사 김○○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디지털본부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금○○ ㈜다쓰테크 대표이사 2023.10.5.~2025.10.4.(2년)
비상임이사 김○○ 충북대학교 교수 2023.10.5.~2025.10.4.(2년)
비상임이사 남○○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교수 2023.10.31.~2025.10.30.(2년)
비상임이사 김○○ 충북문화재단 대표 2023.10.31.~2025.10.30.(2년)
비상임이사 차○○ 청주대학교 교수 2023.10.31.~2025.10.30.(2년)
비상임이사 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2023.10.31.~2025.10.30.(2년)

주요기능

- 지역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VR)ㆍ증강(AR) 현실, 블록체인 산업육성 및 활성화
-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획, 조사, 성과분석, 평가 등 정책 연구
- 첨단산업 기술 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 뉴 콘텐츠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
(단위: 백만원) 50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3.12.31. 기준

자산 55,288
예산액 73,859 76,390 60,450 부채 39,880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795
(도)

1,004
(도)

930
(도)

자본
(자산-부채)

15,408

2023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4,148 53,367 781



-③-1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출연 551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석ㆍ박사급 우수 R&D 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한 지역 주도 과학

기술정책 수립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기획ㆍ육성을 위한 

도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수행

□ 출연개요

○ 사 업 명 : R&D 인력 인건비

○ 기    간 : 2025. 1. ~ 12.
○ 출 연 액 : 551백만원 

○ 주요내용 : 신성장동력산업 발굴ㆍ기획을 위한 R&D 인력 지원

□ 산출기초

○ 석‧박사급 R&D 인력 인건비 지원(7명)
※ ‘24년 530백만원→’25년 551백만원(21백만원 증) / 행정안전부 권고인상률(3.9%) 반영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ʼ25년
출  자 - - - - - -
출연금 2,845 565 595 604 530 551
인건비 2,556 465 495 515 530 551

부가세환급금 289 100 100 89 - -
기관운영비 - - - - - -

□ 기대효과

○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 확보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기원의 안정적인 재단운영 어려움 발생으로 R&D전담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계, 과학기술과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



-③-2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출연 2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혁신‧신산업발굴등을 지원하는 도내 혁신기관＊ 청주권에 집중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도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실현 등을 위해 북부권에 산업혁신 및 

신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 기    간 : 2025. 1. ~ 12.
○ 출 연 액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

※ 소요예산 640백만원(도 200, 충주 390, 단양 5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ʼ25년
출  자 - - - - - -
출연금 800 - 200 200 200 200

□ 기대효과

○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북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북부권 신산업 발굴‧육성 추진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 균형발전 대응 곤란



-③-3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과학기술정책과 신성장정책팀 출연 2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혁신기관의 청주권 집중으로 남부권 산업체와의 연계성 및 

접근성이 낮아 산업생태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곤란

○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발전 견인
       * 도지사 공약사항 : 도 공공기관 분산배치(94-5.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 기    간 : 2025. 1. ~ 12.

○ 출 연 액 : 200백만원 

○ 주요내용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비 부담금 일부 지원

※ 소요예산 500백만원(도 200, 보은·옥천·영동 각 10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ʼ25년
출  자 - - - - - -
출연금 600 - - 200 200 200

□ 기대효과

○ 신산업 저발전 지역인 남부권 기업지원 강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남부권 신산업 발굴‧육성 추진 및 공약 이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역 균형발전 대응 곤란



-④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 12. 1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12. 30.)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미래인재육성과

평생교육·대학혁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전영미 전수정 김홍규 2873

기 관 명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진형(겸직)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 규    모 : 1처 5팀 2센터

○ 주된사업 : 인재양성, 평생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2,851,395천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4년
예산액

2025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충북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5.1.1.

~‵25.12.31.
2,447 2,851 2,851 - 2,851 -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 

○ 기존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도정 현안인 외국인 유학생 

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시민대학 확대 등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또한, 신규 목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인력이 증원(3명)되며, 이에

따른 직원 보수 및 경상비의 증액이 필요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제8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미래인재육성부터 평생학습까지 全 생애 

모든 도민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 일원화 및 연계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림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련법령 발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❶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기능
  ○ 지역 우수 인재 발굴ㆍ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인평원 지원조례 

제4조(사업)에서 규정한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사업을 

총괄 지원함

  ○ 또한, 취약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재능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를 지원함

  ❷ 2024년도 업무 성과(24. 9. 30. 기준)

  ○ (인재양성분야) 장학금 지원 등 15개 사업 총 3,765백만원

    - 장학금(186명, 368백만원), 충북인재캠프(343명, 69백만원),

글로벌 해외연수(185명, 720백만원) 등

  ○ (평생교육분야) 충북시민대학 등 19개 사업 총 953백만원

    - 충북시민대학(150백만원), 문해교육센터 운영(120백만원) 등

  ❸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사업 확대
  ○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치와 정착을 위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임무와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향후 기관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

  ○ 이에,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팀(글로벌인재팀)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2025년도부터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TOPIC 시스템

구축, 충북어학당 개설(3개국) 등 세부사업을 성실히 수행코자 함

  ❹ 종합 의견
  ○ 금번 출연금 예산은 기존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에 도정 현안인 

외국인 유학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시민대학 확대 등 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규목적사업과 확대·계속되는 인재양성·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건의드림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결산액

2024
예산액(최종)

(C)

2025 예산안
기관요구액

(A)
실과검토액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재)충북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798 2,447 2,851 2,851 - 404



-② 출연기관 현황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3-224-0221
홈페이지 : www.chrdf.or.kr

주요연혁
- ʼ08. 2월설립등기
- ʼ23. 1월평생교육진흥원, 인재양성재단 통합

기관형태 충청북도 출연기관

인원현황
(ʼ24.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정원 외

21명 20명 1명

임   원
(ʼ24. 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  사 윤○○ 충청북도교육감 “
〃 신○○ 청 주 부 시 장 “
〃 김○○ 충 주 부 시 장 “
〃 맹○○ 제 천 부 시 장 “
〃 이○○ 보 은 부 군 수 “
〃 한○○ 옥 천 부 군 수 “
〃 강○○ 영 동 부 군 수 “
〃 김○○ 증 평 부 군 수 “
〃 문○○ 진 천 부 군 수 “
〃 장○○ 괴 산 부 군 수 “
〃 서○○ 음 성 부 군 수 “
〃 이○○ 단 양 부 군 수 “
〃 김○○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원장 겸직) “
〃 민○○ 충청북도 행정국장 “
〃 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 이○○ 충북대학교 교수 2024. 9. 13. ~ 2026. 9. 12.
〃 오○○ 대신정기화물 회장 2024. 9. 13. ~ 2026. 9. 12.
〃 이○○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024. 9. 13. ~ 2026. 9. 12.
〃 김○○ 한국교원대 교수 2023. 6. 29. ~ 2025. 6. 28.
〃 이○○ 前 대성중학교 교장 2023. 3. 7. ~ 2025. 3. 6.
〃 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23. 6. 29. ~ 2025. 6. 28.
〃 정○○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 2024. 9. 13. ~ 2026. 9. 12.

감사 전○○ 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장 재임기간

〃 임○○ 태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3. 6. 29. ~ 2025. 6. 28.

주요기능 -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 백만원)

81,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3.12.31. 기준

자산 83,136
일
반
회
계

예산액 6,308 9,255 9,999
부채 204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710
(도)

2,798
(도)

2,447
(도)

자본
(자산-부채)

82,932

2023년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628 4,493 2,135



-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미래인재육성과 평생교육대학혁신팀 출연 2,851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우수 인재 발굴, 양성 및 지원

○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총괄 관리 및 지원‧협력 체계 등 구축으로 

질적 향상 도모

□ 출연개요

○ 사 업 명 : (재)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기    간 : 2025. 1. 1. ~ 2025. 12. 31.

○ 출 연 액 : 2,851백만원(도비)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ʼ21년 ʼ22년 ʼ23년 ʼ24년 ʼ25년
출  자 - - - - - -
출연금 9,492 686 710 2,798 2,447 2,851

○ 사업내용 : 미래인재육성부터 평생학습까지 全 생애 모든 도민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 일원화 및 연계 발전

□ 기대효과

○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우수 인재 발굴, 양성 및 지원

○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총괄 관리 및 지원‧협력 체계 등 구축으로 

질적 향상 도모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분야에 컨트롤

타워로서, 특히 11개 시군의 평생학습관련 사업들을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출연 미승인시 해당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참고 1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현황

□ 기본현황
 m 명    칭 :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m 운영형태 : 도 출연기관(재단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m 주요사업 : 지역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 추진

m '25년 출연금 현황
                                                      (단위:천원)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2,851,395 1,272,461 591,934 987,000

□ 조직현황
 m 조직구성 : 1처 5팀 2센터 ※ 이사장 : 도지사

m 정    원 : 23명(원장1, 사무처장1, 팀장5, 팀원16)  ※ 현원 21명(‘24. 9월 기준)

이사장(도지사)

이사회 감사

원장(1)

사무처장(1)

경영지원(3) 글로벌인재＊(3) 인재양성(5) 정책기획(4)
평생교육(6)
문해교육센터

장애인평생교육거점센터

◦법인업무

◦기금, 이사회

◦예산, 회계

◦인사, 조직

◦경영평가

◦해외연수

◦K-유학생

◦장학금

◦청소년

◦학자금

◦평생교육,        

  창의인재연구

◦시민대학

◦평생교육컨설팅

◦인평원 홍보

◦센터 운영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

◦성인광역 문해교육

◦시민아카데미

◦평생교육종사자연수

 ＊ '24. 8. 27. 신설



참고 2  기금 현황

(’24. 9. 30.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수        입
지 출
(사업비)

잔액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문정 청풍 도  민

기탁금*
이 자

(법인세포함)

기타
수입

(위탁포함)

계

계 53,179 28,000 545 3,014 8,561 27,419 2,880 123,598 37,802 85,796

2008 5,000 3,500 545 3,014 1,950 55 - 14,064 1,353 12,711

2009 5,000 3,500 - - 1,107 701 - 10,308 1,970 8,338

2010 5,000 3,500 - - 1,245 881 - 10,626 1,875 8,751

2011 5,000 3,500 - - 1,575 1,242 - 11,317 1,864 9,453

2012 5,550 3,500 - - 125 1,477 5 10,657 1,668 8,989

2013 5,745 3,500 - - 142 1,782 - 11,169 1,865 9,304

2014 5,780 3,500 - - 202 1,534 - 11,016 1,944 9,072

2015 5,730 3,500 - - 145 2,305 13 11,693 1,938 9,755

2016 620 - - - 108 1,728 545 3,001 1,946 1,055

2017 620 - - - 154 1,805 34 2,613 1,827 786

2018 694 - - - 287 1,954 726 3,661 2,126 1,535

2019 657 - - - 398 2,090 502 3,647 2,795 852

2020 650 - - - 321 2,057 246 3,274 2,444 830

2021 686 - - - 343 1,842 189 3,060 2,147 913

2022 870 - - - 206 2,000 182 3,258 2,200 1,058

2023 2,958 - - - 251 2,869 341 6,419 4,731 1,688

2024 2,619 - - - 2 1,097 97 3,815 3,109 706



-④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 12. 10.)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24. 4. 5.)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ㆍ조사ㆍ컨설팅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8. 문해교육센터 운영

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